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28호

나. 발 의 자 : 이민석 의원(찬성자 22명)

다. 발의일자 : 2024년 05월 27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05월 30일 

2. 제안이유 

 ◦ 전통시장은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작은 불이라도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서울시는 전통시장 화재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뿐 아니라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의 범위에 화재ㆍ풍수해예방 점검 및 환경개선사업, 화재

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의 개정(2024.08.21.시행)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지원사업에 화재·풍수해1)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 및 환경개선

사업, 화재보험 가입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안전한 전통

시장 환경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됨.

  나. 서울시 전통시장 등 현황 및 지원내용

 ◦ 현재 서울시는 전통시장법과 동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전통시장 이벤트, 주차환경 개선 등을 지원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

시장 등”)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1월말 기준으로 전체 시장수 389개소,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3. “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점포수 6만8천여개소, 상인수 10만여명, 상인회 등록수 298개가 있음. 

< 서울시 전통시장 등 현황 >

(2024년 1월말 기준)

구  분2) 시 장 수 점 포 수 상 인 수
상인회 

등록수(개)
계 389 68,660 107,019 298 (76.6%)

등  록3) 118 31,127 39,709 60 (50.8%)

인  정4) 121 15,952 30,238 115 (95.0%)

상점가5) 62 11,252 22,977 60 (96.8%)

골목형상점가6) 64 8,182 11,159 62 (96.9%)

무등록7) 24 2,147 2,936 1  (4.2%)

 ◦ 또한 서울시는 2024년을 기준으로 전통시장 등에 대하여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시설현대화 사업 등 13개 사업에 총 278억 5천 8백

만원을 편성·지원하고 있음.

< 2024년 서울시 전통시장 등 주요 지원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2) 전통시장은 대규모점포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됨.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4)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고,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가 

50개 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6) 전통시장법 제2조제2의2에 따라 2,000㎡ 이내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으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곳

7) 전통시장으로 등록(인정)되지 않았으나 서울시에서 관리·감독하는 시장

구  분 지원사업 내용 예  산

 합  계 27,858

경영

현대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2,022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318

시장 경영패키지 지원 180



  다. 주요내용 검토

   ⑴ 지원사업(안 제4조제5호 신설)

 ◦ 안 제4조제5호는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화재·풍수해예방 

점검 및 환경개선사업과 화재보험 가입 지원을 추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구  분 지원사업 내용 예  산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3,839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200

전통시장 정량표시제 등 지원 65

시설

현대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4,822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보수 570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397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1,814

전통시장 이용편의 개선(VIP존) 71

전통시장 디자인 등 건축혁신 추진 628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건립) 2,932

※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480백만원), 주차환경개선(주차장 이용보조) 397백만원 별도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화재ㆍ풍수해예방 점검 및 환경개선사업, 

화재보험 가입 지원 사업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 이는 지난 2024년 2월 20일에 개정된 전통시장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풍수해예방 점검 및 환경개선사업과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마련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전통시장은 주로 ▸밀집된 점포, ▸좁은 통로, ▸샌드위치 패널과 함석

지붕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최근 3년간 평균 28건 이상의 화재와 3억 5천만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음.

< 최근 3년간 전통시장 화재 건수 및 피해액 >

(단위 : 건, 천원)

 ◦ 이에 지난 2021년 정부는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안전관리법8)」을 제정

하여 전통시장 점포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9)를 매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서울시는 별도의 화재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8) 「전기안전관리법」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

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

9) 「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에서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용 전기설비(1,000V이하, 75kW만)와 사업용전기설비(발전, 송전, 변전, 

배전)이외의 설비를 말함.

구 분 2021 2022 2023 합 계

화재 건수 28 20 38 86

재산 피해액 940,996 77,688 299,371 1,048,621



 ◦ 한편 서울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 하나로 전통시장 내 안전

시설(CCTV 설치, 소방·전기·가스 시설 등) 개선 사업과 함께 노후전선 

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의 화재예방 사업을 시행 중이며, 풍수해 

환경개선사업으로 전통시장 등의 옥상방수, 아케이드 누수 보수, 누수 

물받이 설치 등을 진행 중임. 

 ◦ 또한 서울시는 전통시장법10)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인바,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민영 손해보험보다 저렴하며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을 전액 보장하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으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이하 “공단”) 화재공제보험 가입자에게 시·구비 매칭으로 

납입금의 최대 80%까지 지원되고 있음.

<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사업개요 >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①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대상 : 전통시장(인정 및 등록) 상인 중 화재공제보험 가입자 

◦ 지원범위 : 2천만원 이상의 재물손해 + 화재배상책임 특약

◦ 지원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상품에 한해 지원

◦ 지원금액 : 점포당 연 최대 163,360원 한도(시 40%, 구 40%, 자부담 20%)

 - 주계약(재물손해, 의무가입) : 2천만원 이상의 보잠범위 중 택 1

 - 특약 : 화재배상책임만 가입비 지원, 기타 특약은 점포에서 부담

구 분
2백만원

(건물/동산 
각 1백만원)

1천만원
(건물/동산
각 5백만원)

2천만원
(건물/동산
각 1천만원)

4천만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

5천만원
(건물/동산

각 2천 
5백만원)

6천만원
(건물/동산
각 3천만원

재물

손해

A급 12,800 39,200 72,200 138,200 171,200 204,200

B급 16,300 56,900 107,700 209,200 253,700 310,700



 ◦ 그러나 보험료에 대한 일부 자부담(20%)으로 인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호응도가 낮아 서울시 전통시장 전체 영업 점포 38,680개 중 가입률은 

23.6%에 불과한 9,140개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 >

(단위 : 개, ´24. 5월 기준)

 ◦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집중호우와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장으로 하여금 화재·풍수해예방 점검 및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 

안정을 위한 화재보험 가입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됨.

구 분
2백만원

(건물/동산 
각 1백만원)

1천만원
(건물/동산
각 5백만원)

2천만원
(건물/동산
각 1천만원)

4천만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

5천만원
(건물/동산

각 2천 
5백만원)

6천만원
(건물/동산
각 3천만원

화재배상
책    임
(특   약)

- 화재배상책임 6,200원(A급, B급 동일)
(대인) 1인당 사망 1억원,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사고당 1억원 한도
  ※ 기타 특약사항은 점포에서 부담
    (임차배상, 음식물배상, 시설소유자· 관리자배상책임, 화재벌금, 점포휴업일)

시장 점포 수
가입 현황

계 민간보험(’24.1기준) 화재공제보험

38,680 19,812(51.2%) 10,672(27.6%) 9,140 (23.6%)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용우 02-2180-8062


